
비료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

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 생산ㆍ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

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10월29일 공포했다.

비료 원료의 구입 연월일, 종류, 구입처, 수량 등 장부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에 대한 행정처

분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.

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“법령 개정은 위해성 비료 원료를 사전에 차단해 사용 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

위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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